
 

 
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 

 

주식회사 다이트랩(이하 “갑”)과 주식회사 다이트(이하 “을”)는 상법 제527조의3 

및 제522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

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할 것을 결의한 바, 본 공고 게재일부터 

1개월 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고, 

“을”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

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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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갑” : 주식회사 다이트랩 

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03, 지하1층 101호(신사동) 

대표이사  김용현 

 

“을” : 주식회사 다이트 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1, 지하2층, 2층, 3층, 5층 

(신사동, 와이케이타워)  

사내이사  조성미 

 

 


